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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문서 공방…영풍·MBK "적법한가" vs 고려아연 "정상적 계약"(종합)

등록 2026.05.26 17:59:4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은 정상적인 계약까

지 문제 삼으며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 종로구 소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6.05.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은 정상적인 계약까

지 문제 삼으며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은 지난주 고려아연에 대해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

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

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문서

제출명령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이뤄졌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지난해 공개된 컨두잇 내부 자료에는 영풍 의결권 제한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들이 포

함됐다며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

혔다.

이어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

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파트너스가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 계약마저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해당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측의 주장을 인용하

거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풍·MBK 측은 소액주주를 위한 안건 개발 등 회사의 주주친화 노력과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인 계약마저 왜

곡하며 또다시 정략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이어가며 소모적 논쟁을 조장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영풍·MBK 측의 행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는바"라며 "앞으로도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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